
예 산 총 칙

2012년도 간주예산 1 차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0,621,104 12,918,633

일반회계 386,103,490 11,583,105

특별회계 44,517,614 1,335,528

공기업특별회계 18,239,698 547,19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239,698 547,191

기타특별회계 26,277,916 788,33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54,943 37,648

자활기금특별회계 1,728,238 51,84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528,515 135,855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96,533 11,896

기반시설특별회계 431,891 12,957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48,852 10,466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839,770 25,193

수질개선특별회계 16,749,174 502,47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지방채 발행) :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계속비사업) : "해당없음"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997,88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

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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